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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H2O글로벌본드증권투자신탁(H)[채권혼합-파생재간접형]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1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추가 기재

항목 정정전 정정후

1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
호에 관한 사항 등 추가
기재 : 제2부 10. 집합투
자기구의 투자위험
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나. 특수 위험
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
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
품으로서,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나. 특수 위험
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
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
상품으로서,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
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1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
호에 관한 사항 등 추가
기재 : 제5부 1. 투자자의
권리에 관한 사항

제5부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<신설>

제5부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
상품으로서,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고난
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
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판매회사에 판매과정
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
약 또는 주문(이하 “청약등”이라 한다)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(이하 “숙려기
간”이라 한다)에 대해 안내받아야 합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
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
야 합니다.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(1) 기재사항 변경
1 투자자 유의사항 등 추가기재

항목 정정전 정정후

1. 투자자 유의사항 등 추
가기재 : 투자자유의사항

투자자유의사항
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
상품으로서,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

투자자유의사항
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
품으로서,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
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
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판매회사에 판매
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
한 청약 또는 주문(이하 “청약등”이라 한다)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(이하 “숙
려기간”이라 한다)에 대해 안내받아야 합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받고
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
하여야 합니다.

1. 투자자 유의사항 등 추
가기재 : 주요 투자 위험

주요 투자 위험
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
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
품으로서,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주요 투자 위험
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
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
상품으로서,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
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
